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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Holiday 세제 혜택 연장 및 Pillar Two 의 영향 
 

재무부(MoF)는 지정된 선도 산업에 중대한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Tax Holiday 

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규정인 재무부 규정  No.PMK-691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Tax Holiday 신청은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시스템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Tax Holiday의 적용요건 및 혜택은 대부분 기존 규정과 동일하며,  동 신규 

규정에서는  Pillar Two 시행과 관련된 신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Tax Holiday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일원으로서 Pillar Two 

규정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Global Minimum Tax) 대상이 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보충적인 세금(Top up Tax)이 부과됩니다. 

• 해당 Top up Tax는 PMK-69의 발효일 이전에 Tax Holiday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재무부(MoF)는 현재까지 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적격소재국추가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PMK-69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 절차, 행정상의 변경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수도인 "누산타라"(Ibu Kota Negara bernama Nusantara/"IKN") 세제혜택의 

일환으로 Tax Holiday를 승인받은 납세자는 동 규정에서 부여하는 Tax 

Holiday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MoF Regulation No.69 Year 2024 (“PMK-69”) dated and effective from 9 Octobe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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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Holiday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서에 국세 완납 증명서(Surat Keterangan 

Fiskal/"SKF")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 규정은 신청자의 국내 주주에 대하여 

SKF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동 규정에서는 국내주주에 대하서는 SKF의 

보유의무만 규정하고, 제출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수기 신청서 제출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모든 신청서는 OSS를 통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본 투자 및 생산 실적에 대한 보고는 OSS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Joint Operation의 과세에 대한 신규 규정 

재무부(MoF)는 Joint Operation("JO"/Kerja Sama Operasi)의 과세 방식에 관한 

규정 No.PMK-792를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포괄적인 실행규정으로서 최초로 

재무부 규정으로 제정되었습니다.처음으로 PMK 수준에서 포괄적인 시행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PMK-79는 JO를 JO 구성원 간의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 형태로 정의하며, 

JO 구성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산에 대한 권리와 통제를 보유하거나,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PMK-79는 JO의 형태에 따라 과세 방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A. JO가 과세등록번호(NPWP) 및 부가세 과세사업자(PKP)로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Admin JO) 

B. JO가 NPWP 및 PKP의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Non-Admin JO) 
 

 
A. JO가 과세등록번호(NPWP) 및 부가세 과세사업자(PKP)로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Admin JO) 
 

1. 요건 및 행정 요구 사항 
 

요건 
 

JO는 계약이나 시행 내용에 JO가 다음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법인 납세자로서 NPWP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 JO가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JO가 수익을 얻는 경우;  

• JO가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수익을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NPWP 등록 및 PKP 지정에 대한 행정 요구 사항 
 

 
2 MoF Regulation No.79 Year 2024 (“PMK-79”) dated and effective from 18 Octobe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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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WP 등록은 JO 소재 지역의 세무서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이는 JO 

계약서 또는 JO의 대표 위임 서한에 명시된 인도네시아 내 JO 구성원 중 한 

명의 거주지 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등록은 다음 상황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a) JO 계약서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JO 설립 시; 또는 

b) JO 계약서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활동이 수행된 때.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JO에 대한 PKP 지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a) JO가 재무부 규정에 따른 소규모 기업 부가세 사업자 등록 면제 매출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b) 하나 이상의 JO 구성원이 PKP로 지정된 경우 
 

2. 부가세(VAT)/사치세(LST) 세무처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납부, 신고 의무에 대한 규정은 일반 규정을 따르나, 

PMK-79는 과세 시점, 과세 표준,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의 흐름에 따른 

부가세 인보이스(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JO 구성원 → JO JO → 고객 

과세 시점 JO가 고객에게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JO 계약서상 합의된 기여도에 따른 

가치(각 구성원이 제공하는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 유형을 기준으로 산정) 
일반 VAT 규정 

준수 
부가세 
인보이스 발행 

JO가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전에 발행하여야 함. 
 
사치품 공급에 따른 사치세(LST)는 JO가 해당 재화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일회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3. 소득세 처리 
 

JO 과세처리 
 
JO가 고객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JO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최종분리과세 대상 소득과 일반과세 소득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과세가 적용됩니다: 
  



   
 

TaxFlash | Page 4 of 8 
 

 
 일반과세 대상 소득 최종분리과세 대상 소득 

손금 산입 여부 

일반과세 대상 소득 

창출에 대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손금산입됨. 

최종분리과세 대상 

소득창출에 대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손금으로 

공제되지 않음. 

JO 구성원 
발생 비용 

JO의 사업 관련 비용에 JO계약서상 약정된 

구성권의 기여도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각 구성원이 

제공한 과세 대상 재화 및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 

JO의 결손금은 JO만 공제받을 수 있음(JO의 

구성원이 결손금을 대신 공제받지 못함). 동 

결손금에는 JO의 해산으로 발생하는 손실도 포함됨. 
 
JO 구성원에 대한과세처리 
 
JO 구성원의 기여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다음과 같은 시점에 구성원의  

소득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 일반과세 대상 소득을 인식하는 JO: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수령하고, 

구성원의 기여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 

• 최종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인식하는 JO: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수령하는 시점. 
 

JO가 JO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세후 이익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국내 납세자 (Subjek 
Pajak Dalam Negeri) 
또는 고정사업장  
(“PE”) 

• 법인세 또는 원천징수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각 JO 구성원이 연간 소득세 신고서(Annual 

Income Tax Return, "AITR")에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함; 

•  고정사업장(PE) 소득이 인도네시아에 

재투자 되지 않는 경우 Article 26(4)에 따라 

원천징수 됨. 

외국 납세자 (Subjek 
Pajak Luar Negeri) 

원천징수세 납부 대상에 해당됨 

 
JO 구성원의 결손금은 JO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JO 구성원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JO 약정 이외에 발생한 소득과 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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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세 세무처리 
 
JO 
 
• JO는 일반적으로 수익, 구매/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 연간 소득세 신고서상에 원천징수세 및 자진 납부한 세금은 일반과세 

대상 소득분에 대해서는 선납세액으로 공제가능하며, 최종분리 과세 

대상 소득분에 대해서는 최종분리과세액으로 사용됩니다.  

• JO가 건설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건설 

서비스 규정에 따라 JO구성원이 적용받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NPWP를 취득하여야 하는 JO는 다른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때 일반 

원천징수 의무도 부담합니다. 
 

JO 구성원 
 
• 구성원의 기여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JO로부터 얻은 수익은 

원천징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JO 구성원이 외국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Article 26을 적용하여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최종분리과세 또는 일반과세의 경우도 일반적인 소득세 

과세처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종분리과세 금액은 JO 구성원이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건물(L&B)의 이전으로 부터 발생하는 최종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L&B세액은 JO가 자진 납부 하여야 하며, 동 납부세액은 JO 

구성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토지 및 건물의 이전은 

L&B의 매매약정서(Perjanjian Pengikatan Jual Beli, PPJB) 체결 및 

수정을 포함합니다. 
 

5. 특별 규정 및 경과 규정 
 

JO가 토지 및 건물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 과세 처리 
L&B 권리 이전에 대한 최종분리과세 세액은 세무서로 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며, JO는 반드시 검증절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JO는 농업 및 공간 계획부(Ministry of Agrarian Affairs and Spatial 

Planning)의 토지 및 건물 이전 절차중에 반드시 다음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a) 세금 납부 검증 절차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  

b) 원본 문서에 준하는 JO 계약서 또는 JO 설립 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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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규정 
 
PMK의 발효일(즉, 2024년 10월 18일) 이전에 이미 NPWP를 보유하고 

있으며, PMK-79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JO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a) PMK-79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경우, JO가 소재한 세무서로 이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b) JO가 PKP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지만, PMK-79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PKP등록을 위하여 사업내역을 보고합니다; 

c)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합니다: 

1. PMK-79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2024년 10월 이후의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세/사치세 징수; 

2. PMK-79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2025년 1월 과세 기간부터 

원천징수세 납부 의무 준수; 

d) PMK-79 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5 과세연도부터  소득세의 계산, 납부 

및 신고의무 준수 
 

B. JO가 NPWP 및 PKP의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Non-Admin JO) 
 
1. 기준 및 행정 요건 

 
JO 계약서나 시행 내용이 PMK-79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JO는 NPWP를 취득하거나 PKP로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JO 약정과 관련된 세금의 권리 및 의무는 각 JO 구성원이 부담합니다. 
 

2. 부가세(VAT)/사치세(LST) 처리 
 

다음의 사항은 기존 세법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JO 구성원이 고객에게 VAT/LST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 공급; 

• VAT/LST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 공급에 따른 과세시점; 

• JO 구성원이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 공급시 과세 표준; 

• PKP인 JO 구성원이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를 공급할 때 부가세(VAT) 

인보이스 발행 의무; 

•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의 취득, 과세 대상 재화의 수입, 과세대상 

무형자산의 사용, 외국에서 국내로 제공되는 과세 대상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매입 부가세와 관련하여 JO 구성원이 매입부가세 공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JO 구성원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 JO 구성원의 VAT/LST의 납부 및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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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 처리 
 

해당 범주에 속하는 JO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JO 

계약에서 합의된 비율에 따라 JO 구성원이 기존 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 

납부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세 처리 
 

JO 약정서에 따라 각 JO 구성원이 수행하여 발생하는 수익, 구매/수입 및 

수출과 관련한 원천징수세 및 타 당사자에게 지급 시 부담하는 

원천징수세는 일반적인 세법규정이 적용됩니다.  
 

5. 경과 규정 
 

해당 PMK의 발효일(즉, 2024년 10월 18일) 이전에 이미 NPWP를 

보유하고 있지만 PMK-79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JO는 다음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a) NPWP 취소 신청서의 제출; 

b) JO가 PKP인 경우, NPWP 취소 신청서 제출 및 PKP의 등록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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